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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 상 곤 >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삶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고,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환경 분쟁이 발생되어 

소음피해를 받고 있으나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법적제도가 빈약하여, 환경피해를 입증하

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이웃 간의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층간소음의 환경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환경 분쟁을 조정할 수 있

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 중 70%에 이른다. 경기도 전역(남

부, 북부)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피해시간대와 주소음원 파악 및 민원, 갈등현황 분석.

○ 현행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환경분쟁조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동주택에 적용 가

능한 관리규약 및 준칙안, 환경분쟁조정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Ⅲ. 연구결과

○ 경기도내 공동주택 현황 분석결과, 2012년 현재 경기도의 주택유형별 비율을 살펴보

면 총 3,831,161호 가운데 아파트 55%, 단독 30%, 연립주택 6%로 아파트가 차지하

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전∙후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91,028호의 공동주택 중 88% 에 달하는 1,838,304호의 공동주택이 법규 개정 전

인 2008년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기도내 지역별 층간소음 민원현황 분석결과, 2012. 04 ~ 2012. 11 월까지 층간소

음 관련하여 경기도청과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접수된 민원 총 1,200 건을 살펴보면 

용인, 화성, 수원, 성남 등 재개발 및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발걸음 소리(30.8%), 아이들 뛰

어 다니는  소리(49.2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문 개∙폐음(4.2%), 

급∙배수음(8.6%)  애완동물(4.2%), TV소리(3.1%) 순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의 주요 

피해요소는 크게 4 종류의 유형으로 나타나며 가장 큰 피해요소는 휴식과 수면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시간대는 저녁 시간대와 밤 시간대가 85%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 바닥충격음 분석결과, 경량충격음(기준 58dB)은 준공연도가 2008년 이전의 경우는 

54dB ∼ 66dB의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준공연도가 2008년 이후인 공동주

택의 경우는 55dB ∼ 62dB의 성능을 보여 기준안 적용이후의 공동주택의 바닥충격

음 성능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충격음(기준 50dB)은 준공연도가 2008

년 이전의 경우는 47dB ∼ 55dB의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준공연도가 

2008년 이후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41dB ∼ 55dB의 성능을 보여 기준안 적용이후의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성능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실 생활소음 분석결과, 준공연도가 2008년 이전의 경우는 34.1dBA ∼ 42.9dBA, 

2008년 이후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34.4dBA ∼ 40.9dBA로 나타나, 기준안 적용 이

후의 공동주택에서 차음성능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경기도에 하남시 동일하이빌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개선을 위한 층간

소음 교육·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당 20여건 발생하던 소음 관련 민원이 2~3 건으로 

감소(관리소 접수민원)하는 결과를 층간소음의 사전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Ⅳ.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행정, 재정적인 관리방안 마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개정시 반영


